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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verage injury rate in sawmilling industry for the last 5 years is 4.99%, which means that more than

200 injuries have occurred in that industry every year. Because the first step in risk assessment is the hazard

ident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o define the hazard and nature of harm. We analyzed 643

accident records of three years(2010-2012) and carried out site survey for the same cases. As a result, the

most common types of work at the time of injury in sawmilling industry were removing jammed wood

81(12.8%), wood carrying task 52(8.1%), wood cutting 49(7.6%), travelling table log band saw 41(6.4%),

maintenance 37(5.8%) etc. In addi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analysis factors

such as injured body parts, employment size, and handling material among different working place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differentiated prevention efforts are necessary in each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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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08년～＇12년)의 일반제재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평균 4.99%로 매년 200명 이상의 재

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는 20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재해율은 4.44%이었다. 이는 2012년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 0.59%의 약 7배에 달한다[1].

이러한 높은 재해율은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사업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보험급여의 총액 등에 의해

차등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49/1,000로 58개 사업종

류 중 9번째이다. 이는 우리가 재해발생이 높다고 알고

있는 건설업의 38/1,000 보다 높다[2].

또한, 일반제재 사업장의 최근 3년의(＇10년～＇12년)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의

재해 점유율은 74%를 차지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의

재해자는 15.7%나 되었다.

2013년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

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으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의 시작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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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재해를 예방하는 효

과적인 절차(process)로 여겨지는데 기술적으로 위험성

의 판정ㆍ평가(risk evaluation, assessment)는 EN/292/

ISO12100(risk reduction criteria)과 EN1050/ISO14121

:1999(principle of risk assessment)에 의하여 발달하였

다[3].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

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

행의 단계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첫 단계

인데, 여기에서 근로자와 관계되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구분하여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위험성평가 고시에서는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

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도

록 하고 있고, 유해위험요인 파악에는 사업장의 순회점

검이나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등에 의해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4].

그러나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5] 사업주가 법령의 형식이 요구하는 것을 최저비용으

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위목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6], 일반인들은 위험을 평가할 때 통계적 근거

를 사용하지 못하고 위험에 대하여 들었거나 관찰한

기억에 기반을 둔다[7]는 연구결과 등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하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

템)을 구축하여 위험성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위

험성평가 사업장이 1000호(2013.12)를 넘지 않고 있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수행의 어려움도 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시작단계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제재업 사업장의

공정(장소)별 통계자료의 제공과 작업공정(장소)별 주

요 상해부위 재해시 취급물체 및 작업내용 등은 위험

성평가자로 하여금 사실에 근거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을 용이하게 하고 동종 업종의 재해통계를 참고함으로

써 잠재적인 위험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제재업에서의 위험성평가시 위험요인

파악의 첫 단계인 작업공정(장소)를 일반화 하려하였고

각 작업공정(장소)별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작업공정(장소)에 따른 취급물체, 상해부위,

작업내용의 통계적 연관성을 검정하여 위험성평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일반제재업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일반제재업에서의

근로자의 안전통로가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

향 연구[8], 목재가공업소에서의 포름알데히드 폭로[9]

등이 있다.

기술자료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공하는데 “업종별

위험성평가 모델 일반제재업(2007년)”, “위험성평가 일

반 제재 제조업 사례(2012)”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외연구로는 목재사업장에서의 안전투자가 영업이익

으로 환원된다는 연구[10]와, 제재사업장에서 5년간에

걸쳐 작업환경과 안전활동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11], 8개 목재가공사업장에서 안전분위기와 안전활동,

작업환경과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12]등이 있다. 그러

나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 쉽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검찰청에서 발

행한 「Sawmilling Industry Health and Safety Guide

2011」[13], HSE의 「Health and Safety in sawmillin

g」[14], 워싱턴주의 노동산업국에서 발행한 「Lumber

Handling in Sawmills」[15] 등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재해가 다발하고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높은 일반제재 사업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제

재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법의 분류는 일반제재업이다.

재해분석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은 재해 64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연도별 재해건수와 재해발생 사업

장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각 연도별 조사 대상 재해발생사업장을 합하면 510

개 사업장이 되나 동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한 사

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총 조사 사업장은 377개소이다.

<Table 1> Range of Research

년도 재해건수 사업장 수 평균재해 건수

2010 236 187 1.26

2011 200 156 1.28

2012 207 16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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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centage of companies having workplace

injury

일반제재 사업장의 재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최근 3년간의 재해 643건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재

해내용 중에 자주 나타나는 재해장소, 작업내용, 상해

부위, 취급물체의 빈도수를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된 작업공정(장소)와 작업내용, 재해시 취급물체에 대

해서는 대한목재협회 및 사업장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상해부위는 KOSHA GUIDE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의 상해부위 분류코드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재해시 취급물체는 산업재해 기

록분류에 관한 지침의 기인물 정의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와 유사하지만 조금

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재해시

취급물체는 “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하여 접촉한 물체”로

이는 각 작업공정(장소)의 작업내용과 연관성이 많다.

실태조사에서 작업공정(장소)는 16개소, 작업내용은

31개소, 상해부위는 17개소, 취급물체는 15개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나, 통계적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사

한 항목은 범주화 하여 재해발생 공정(장소) 7개, 상해

부위 6개, 취급물체 7개의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작업내

용은 유사 요인으로 묶기가 어려워 범주화하지 않았다.

재해특성을 파악하고자 분류된 조사요인은 다음과 같

다. 괄호 안은 범주화 이전의 조사 요인이다.

재해발생 공정(장소)는 원목적재(원목적재장소, 원목

절단장소), 1차 제재(원목투입컨베이어, 이동대차, 반제

품이송컨베이어), 2차 제재(오토테이블, 갱립소), 특수가

공장소, 제품적재장소(제품포장기, 목재적재장소, 제품

건조작업장), 부산물가공장소(화목운반컨베이어, 화목작

업장, 톱밥제조작업장, 집진기), 기타(작업장 안ㆍ밖)로

7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상해부위는 머리(머리, 얼굴), 목, 체간(어깨, 흉부, 복

부, 골반, 등), 상지(손가락, 손, 상지, 팔, 손목), 하지(발

가락, 발, 다리, 발목), 전신의 6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재해발생 당시의 취급물체는 7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7개 범주는 원형톱(띠톱, 횡절기, 원형톱), 절동기, 컨베

이어(체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롤러기), 갱립소, 목

재가공기계(몰더기, 목재가공기계), 목재(원목, 반제품,

제품, 화목 및 부산물), 기타이다.

작업내용은 갱립소작업, 건조작업, 교통사고, 끼인목

재제거, 몰더기작업, 반제품뒤집기, 반제품 이송작업,

방부작업, 벌목작업, 상하차작업, 원목검수작업, 원목운

반작업, 원목절단작업, 이동대차, 원목투입, 유지보수,

이동중, 제품운반, 제품적재, 제품절단, 제품포장, 지게

차운반, 청소정리, 칩생산, 테이블작업, 톱밥제조, 특수

가공, 파렛트제작, 화목작업, 휴식, 기타이다.

실태조사는 전화조사에 의해 실시하였고 재해발생

사업장 377개소 643건에 대하여 2013년 7월에서 8월까

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전화 조사원들의 설문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교육 3회와

일반제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공정을 설명하였다.

전화조사 절차는 조사원이 재해내용에 대해 이해하

고 사업장에 유선전화를 통하여 조사항목에 대해 파악

하도록 하였다. 재해내용과 전화조사에 의한 내용이 상

이할 때는 연구 담당자가 추가 전화조사와 사업장 방

문을 통하여 자료를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

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국내에 정

착되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의 자율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의 파악과 위험성추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객

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추

정된 위험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사업

주의 위험위험요인 개선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제재업의 작업공정(작업장소)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의 초기단계인 위해위험요인

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위험성평가시 재해통계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

우, 사업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위험성의

추정과 위험성 결정 부분이다. 위험성의 추정단계에서는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으로 위험도를 결정하

고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성의

허용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된다.



일반제재업종에서의 작업공정별 재해특성 연구
이 홍 석․이 관 형․김 영 선

48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경

험한 아차사고 등을 참고하여 위험성을 추정하기 때문

에 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무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험성추정 시에 정보부족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

된다면 사업장에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일반제재업의 작업공정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따라

원목이 제재되면서 각종 제품이 생산된다. 사업장에 반

입된 원목은 이동대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절단되고,

컨베이어 이송, (오토)테이블, 갱립소 등을 거쳐 포장기

에서 제품을 포장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업장에서는

작업공정의 개념이 작업장소로 이해되어 작업매뉴얼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공정의 개념으로 작업장소를 사

용하였고 이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용

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제재업 사업장의 작업공정

즉, 작업장소 분류는 16개 장소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작업장소는 원목적재장소, 원목절단장소, 원목투입컨베

이어, 이동대차, 반제품이송컨베이어, 화목운반컨베이어,

오토테이블, 갱립소, 제품포장기, 화목작업장, 제품건조

장소, 톱밥제조장소, 집진기, 특수가공장소, 목재적재장

소, 기타(작업장 및 외부)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7개 범주로 분류되어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특성이

분석되었다.

3.2 일반적 재해특성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일반제재업 재해

643건 중 남성은 91.3%, 여성 8.7%로 나타났다. 재해자

의 연령을 살펴보면[Fig. 2] 50세 미만은 전체 재해자

의 26%인데 반해 50대 이상에서 74%의 재해자가 발생

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2] Percentage of injuries by age group

Fig. 3은 회사규모에 따른 재해발생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인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

인(26.1%), 10-15인(18.4%), 16-21인(12%), 22-49인

(6.2%), 50-99인(2.2%)으로 나타났다. 15인 미만의 소규

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비율은 79.6%를 차지하였다.

또한 재해자 중에 부상이 93.3%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

지했으며 다음으로 업무상질병(5.3%), 부상 및 사망 동

시발생(1.1%), 사망(0.2%)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3] Percentage of injuries by employment size

근속기간별 재해점유율을 살펴보면[Fig. 4] 1개월 미

만(21.8%)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6개

월 미만에서 20.1%, 6～1년 미만 12.3%, 1～2년 미만

11.8%, 2-5년 미만 15.9%, 5년 이상 18.1%로 나타났다.

1～2년 미만 근속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와 근속년수가

증가하는 근로자에 대해 구별해서 재해예방대책이 실

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4] Percentage of injuries by work experience

group

Fig. 5는 근로손실일수별 재해점유율을 나타내고 있

다. 근로손실일수는 29～90일(37.6%)이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91～180일(27.2%), 181～1년(13.4%), 1년 초과～

5년(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근로손실일수

는 대체로 5%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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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ercentage of injuries by days lost group

Fig. 6은 상해부위의 재해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해자의 상해부위는 손과 다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가락(32.8%), 손(14.8%), 다리

(9.5%), 발(6.1%), 발목(2.8%), 발가락(2.6%)등이 다른 부

위에 비해 높은 비율의 부상을 당하였다.

[Figure 6] Percentage by body part of injuries

사고 발생형태를 분석을 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발생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으

로 총 156건(24.3%)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절단․베임․찔림이 두 번째로 146건(22.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도 맞음 111건(17.3%), 넘어짐

74건(11.5%), 부딪힘 58건(9%), 떨어짐 30건(4.7%) 순

으로 나타났다. 위의 6가지 발생형태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2% 미만으로 나타났다.

[Figure 7] Percentage of injuries by event or

exposure

재해 시 작업내용을 살펴보면[Fig. 8] 끼인목재 제거

작업이 81건으로 12.6%를 차지하였고, 제품운반작업이

52건으로 8.1%, 제품절단작업이 49건(7.6%), 이동대차

작업이 41건(6.4%), 유지보수작업 37건(5.8%), 원목절단

작업 34건(5.3%), 갱립소작업 30건(4.7%), 반제품이송작

업 26건(4%), 테이블 작업 26건(4%)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44건으로 6.8%를 차지하였다.

일반제재업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은 끼인목

재 제거작업으로 띠톱, 컨베이어, 갱립소 등에 끼인 피

죽이나 목재의 제거 등의 작업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는 지게차 작업

은 15건으로 2.2%을 차지하였고 화목작업의 재해건수

17건보다 적게 나타났다.

[Figure 8] Percentage of injuries by type of work in

sawmilling

Fig. 9는 재해시 취급물체의 점유율로 목재가 33.8%,

기타 23.8%, 원형톱 11.6%, 컨베이어 10.6%, 절동기

5.0%, 갱립소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제재

산업에서 기계와 관련된 사고분석에서 띠톱(모든 형식)

18%, 횡절단기 14%, 다른 원형톱 11%로 조사된 것과

비교된다. 영국의 경우는 제재산업이 자동화(25개소,

2009년) 되어가는 사업장이 많다. 또한, 1995년 사망자

가 19명 발생한 후로 법적용의 강화, 캠페인과 함께 체

인이나 스프라켓의 방호덮개 및 목재 절단작업시 불가

피하게 노출되는 위험부위 외의 방호덮개, 조작버튼의

양수조작식 적용 등으로 재해를 감소시켰다. 반면, 국

내의 경우는 컨베이어의 체인이나 띠톱 등에는 방호장

치가 거의 되어있지 않고 조작시에 발판스위치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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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ercentage by handling material

3.3 작업공정(장소)별 재해특성

Fig. 10은 작업장소와재해자 연령 간의 연관성을나타내

고 있다. 재해자 연령을 49세 이하(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60-64세, 65세 이상)

으로범주화하여두요인간의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50세-59세가 거의 모든 작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

고있고 49세 이하는점유율이대체적으로낮게나타났다.

60세 이상 재해자의 경우에는 1차 제재 장소에서 재

해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산물 가공장소에서는 낮

게 나타났다. 1차 제재장소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

해내용(N=62, 100%)을 살펴보면 이동대차작업(33.9%),

원목투입작업(19.4%), 반제품이송작업(17.7%), 끼인목재

제거작업(11.3%) 등에서 재해자가 많다. 이동대차작업,

원목투입작업, 반제품이송작업 등은 다른 작업에 비하

여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다. 반면에 부산물 가공장소

(N=14, 100%)에서는 화목작업(35.7%), 유지보수작업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의 일반적인 체력을 고려해 볼 때 작업강도가 높은 작

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공정(장소)에 따른 재해자 연령의 연관성

에 대한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3.447, df=12, p≤0.05).

[Figure 10] Percentage of injured age group by

working place

Fig. 11는 작업공정(장소)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나

타낸다. 근로손실일수 범주는 6개 범주로 재분류하여

작업장소와 근로손실일수 두 요인간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재분류 범주는 28일미만(8일미만, 8-14

일, 15-28일), 29일-90일, 91-180일, 181일-1년, 1년 초

과-5년, 5년 초과(5년 초과, 사망자)이다.

근로손실일수 29-90일이 모든 작업장소에서 높은 점

유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91-180일, 181-1년, 1년 초

과-5년, 28일(4주) 미만, 5년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작업장소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의 연관성에 대한

검정결과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22.796, df=30, p≤0.05).

재해자 연령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으나 전 재해자 연령에서 근로손실일수 29-90

일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91-180일,

181-1년, 1년 초과-5년, 28일(4주)미만, 5년 초과 순으

로 나타났다.

Fig. 12는 각 상해부위별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점유

율을 나타낸다. 근로손실일수는 1년 초과-5년의 경우

상지(68%), 하지 및 전신이 각각 11%, 머리(3%) 이었

고 목 상해는 없었다. 그러나 근로손실일수 5년 초과의

경우는 상지(38.9%), 머리(22.2%), 체간(16.7%)의 순으

로 머리의 상해가 2번째 점유율을 나타냈다. 머리 상해

(N=4)와 관련된 재해작업으로는 화목운반작업, 제품운

반작업, 청소정리작업, 휴식 등이다.

또한, 28일(4주)미만의 경우에도 상지(43.2%), 하지ㆍ

머리(18.2%), 체간(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 상

해(N=8) 관련 재해작업은 청소작업, 상하차작업, 원목

검수, 원목절단작업, 이동대차작업, 테이블 작업이다.

상해부위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종속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9.337*, df=25,

p≤0.05).

[Figure 11] Percentage of days lost group by

wor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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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otion of days lost group by injured

parts

Fig. 13은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자의 상해부위 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다.

작업장소에 따른 상해부위 점유율을 살펴보면, 원목

적재장소에서는 하지(38.8%), 상지(36.5%), 체간(10.6%)

의 순으로 나타났고, 1차 제재장소에서는 상지(62.2%),

하지(17.5%), 체간(10.5%)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제재장

소에서는 상지(58.4%), 체간(16.8%), 하지(9.7%)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가공장소에서는 상지(75.5%), 하지ㆍ체간

(8.8%) 순이었고, 제품적재장소에서는 상지(43.5%), 하

지(30.6%), 체간(14.5%) 순이었다.

전 작업장소에서 상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

이 하지, 체간(몸통) 순의 나타났다. 이는 작업공정이

자동화 되지 않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작업특성 때문으

로 근로자가 목재뒤집기, 반제품 방향 바꾸기, 목재운

반 작업시 협착점, 끼인목재 제거나 컨베이어 작업시

끼임점과 띠톱, 원협톱, 목재가공기계의 절단ㆍ베임 등

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차 제재장소에서는 체간(몸통)의 점유율이 상

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차 제재장소는 자동 또는

수동의 테이블 작업과 갱립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공물을 손으로 뒤집거나 몸통을 지지점 역할로 미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공정별로 위험에 노출되는

신체부위를 고려하여 재해예방 노력이 필요하고 위험

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정의 자동화도 병행하여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장소에 따른 상해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업장소에 따른 상해부위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χ2=101.347*, df=30, p

≤0.05).

또한 상해부위와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상지상해

(N=331)와 관련된 재해작업 점유율은 끼인목재 제거작

업이 20.2%, 제품절단작업에서 12.7%, 반제품이송작업

과 기타에서 각각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상해

(N=135)와 관련된 작업은 이동중 10.4%, 제품운반작업

9.6%, 이동대차작업 8.1%, 원목절단작업 7.4%, 제품적

재 6.7%로 순으로 나타났다. 체간(N=84)과 관련된 작

업은 제품운반작업이 15.5%, 갱립소작업 9.5%, 이동대

차작업 8.3%, 테이블 작업 7.1%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상해(N=43)의 경우 5년 초과와 28일미만 근로손

실일수에서 상지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재해작업은 기타(18.6%), 원목절단작업ㆍ청소정

리작업(14%), 갱립소작업(7%), 끼인목재ㆍ이동대차ㆍ유

지보수ㆍ제품운반ㆍ테이블작업에서 4.7% 점유율을 나

타내었다. 머리상해의 경우 재해가 날 경우 강도가 심

해질 수 있어 재해예방 대책수립시 머리상해 관련해서

보호구착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Figure 13] Percentage of injured body parts by

working place

Fig. 14는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발생 사업장의 규모

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원목적재 작업장소에서는 5인 미만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9인이 18.8%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1

차 제재장소에서는 5인미만(38.5%), 5-9인(35.0%)로 나

타났고, 2차 제재장소에서는 5인 미만(30.1%), 10-15인

미만(26.5%)을 차지하였다. 또한, 특수가공장소에서는 5

인 미만( 33.3%), 16-99인 미만(24.5%)를 차지하였다.

부산물가공장소에서의 재해발생은 16-99인 미만에서

36.4%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고 다음이 5인 미만으로

27.3%로 나타났다.

원목적재장소에서 5인 미만의 점유율이 높은데, 원목

적재장소의 재해(N=47, 100%)중 원목절단작업(25.5%),

원목운반작업ㆍ제품운반작업(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작업들은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수

행해야 하는 작업이 대부부분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

서 무리한 단독작업 수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장소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는 작업장소에 따라 사업장 규모

별 재해자는 관련(종속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χ

2=51.344*, df=1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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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ercentage of employment size by

working place

Fig. 15는 작업장소에 따른 근속기간별 재해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1-6개월 미만과 1개월 미만의 경우 원목적재장소, 특

수가공장소, 제품적재장소, 기타 장소에서 재해 점유율

이 높고 1차 적재장소, 2차제재장소, 부산물 가공장소에

서 재해 점유율이 낮다. 6-1년 미만, 1-2년 미만의 근속

근로자는 대체로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러나, 5년 이

상의 근속근로자의 재해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작업특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원목적재 장소의 원목절단, 제품적재장소에서의 제품적

재, 부산물 가공장소의 정리작업 등은 단순작업으로 고

령근로자나 여성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

우가 많다.

반면에 1차제재장소의 이동대차작업, 2차제재장소의

테이블 작업에서는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작업

장소에 따른 근속기간의 연관성에 대한 검정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4.770,

df=30, p≤0.05).

[Figure 15] Percentage of work experience group by

working place

Fig. 16은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와 재해시 취급물체

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원목적재장소에서재해와 관련한취급물체 점유율은목

재가 48.2%, 절동기가 34.1%로 기타 14.1% 순의 점유율

로 나타났다. 1차제재장소에서는 목재(37.1%), 컨베이어

(28%), 기타(18.2%), 원형톱(12.6%)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제재장소에서는 목재(35.4%), 갱립소(26.5%), 기타(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가공장소에서는 목재가공기계

(41.2%), 원형톱(30.4%), 목재(18.6%) 순으로 나타났다. 제

품적재장소에서는 목재(53.2%), 기타(25.8%), 원형톱

(14.5%) 순으로 나타났고, 부산물 가공장소에서는 목재

와 기타가 각각 29.1%, 컨베이어 23.6%, 목재가공기계

14.5% 순의 점유율로 나타났다.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시 취급물체에서 대체로 목재

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차제재장소에

서 컨베이어 관련한 재해가 많은 것은 1차제재공정이

원목투입컨베이어, 이동대차, 반제품 이송컨베이어 공

정으로 이루어져 작업자가 컨베이어의 위험에 많이 노

출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장소에 따른 재해시 취급물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종속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677.787*, df=36, p≤0.05).

[Figure 16] Percentage of handling material by

working plac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의 초기단계인 위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위험성평가시 재해통계를 활용

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재해 발생시 작업내용으로는 끼인목재 제거작

업이 81건(12.6%), 제품운반작업 52건(8.1%), 제품절단

작업 49건(7.6%), 이동대차 작업 41건(6.4%), 유지보수

작업 37건(5.8%), 원목절단작업 34건(5.3%), 갱립소작업

30건(4.7%), 반제품 이송작업 26건(4%), (오토)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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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6건(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와 관련한 취급물체는 목재(33.8%), 원형톱

(11.6%), 컨베이어ㆍ목재가공기계(10.6%), 절동기(5.0%),

갱립소(4.7%) 순이었다.

일반제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제재사업의 자동화

지원과 더불어 인력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제재공정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

업장소와 공정을 분리하도록 하여 작업중에 컨베이어,

띠톱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작업장소에 따른 상해부위, 사업장 규모, 취급물

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장

소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부위, 작업내용, 작업시 취

급물체와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각 작업장

소별로 차별화한 재해예방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해부위별 근로손실일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가 상지와 하지인 경우에 비

해 머리, 목, 체간, 전신의 경우가 근로손실일수의 전체

점유율은 작았지만 5년 초과의 근로손실일수 점유율은

높았다. 이는 일반제재업에서 머리, 목, 체간, 전신을

다치는 경우는 큰 산업재해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지와 하지에 대한 재해예방 못지않게

각 신체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의 착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제재업의 재해특성을 파악하고자 설

명변수를 작업장소로 그에 따른 취급물체, 상해부위,

근로손실 일수 등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재해특성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검증방법으로는 카이스퀘어 검

증을 택하였다. 그러나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내용,

근로자의 작업숙련도 등 추가 요인이 많았고, 3년간의

재해건수 이지만 분석 대상이 적어 추가 검증에 어려

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작업장소와 관련된 추가

요인들을 파악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재해발생

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제재업에서

의 재해발생 메커니즘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재해는 27건(4.2%)로 일반제재업

의 작업강도와 고령근로자를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예상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제재업의 취급물체와

작업내용은 여전히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이 크므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고려 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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